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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 체납자에 한 행정제재 조치의 강화,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

확행해야 할 것이다.

  상습․고액체납자에 하여는 재산압류․공매처분의 확행, 허사업 제한 등 행정

제재의 강화, 출 지의 요청, 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등을 극 으로 활용하고 

직장인인 체납자의 경우는 여․ 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여 이를 체납자의 자진

납세의 유도로 성실납세의 분 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한 

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.

  고질 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의 극 인 정리도 추진하면서 체납차량

에 한 자동차 등록  번호  치활동을 강화하고 강제 인도  공매 등 실질 인 

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.

  한 체납자의 주소불명, 무재산,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

손처분하되 시효경과 이 까지 지속 으로 체납 리를 병행하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

의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.

  체납세 징수는 단순히 세수감소에 따른 자주재정 확보라는 표면 인 이유 이외에도 

체납세의 방치 내지 증가는 납세윤리의식을 크게 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불

형평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지 한 악 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세정의 

 과세형평의 실  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.

  라. 탈루‧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

 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․ 리  세무조사 

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.

 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세원을 은닉했다고 

인정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정 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

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친 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

본 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.

  년도에 지방세  세무조사시 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의 과소신고, 신고 락 

등 락세원의 포착,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이 정한지의 조사, 본 사


